
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12.1.6>

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(제13조관련)

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

제

조

소

1.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

하의 것
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, 위험물기능사, 안전

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

방공무원경력자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

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

사

저

장

소

1. 옥내저장소

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

정수량 5배 이하의 것
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, 위험물기능사, 안전

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

방공무원경력자
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·제2석유류·

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만을 

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

의 것

2. 옥외탱크저

장소

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

수량 5배 이하의 것

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·제3석유

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

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

3. 옥내탱크저

장소

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

정수량 5배 이하의 것

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·제3석유

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

는 것

4. 지하탱크저

장소

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

정수량 40배 이하의 것

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·알코올류·

제2석유류·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식

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

250배 이하의 것

5.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

6.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

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



7. 보일러,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

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

8. 선박주유취급소,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

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

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(제1석유류의 경

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)이하의 것

9.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
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

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

사

취

급

소

1.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, 위험물기능사, 안전

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

방공무원경력자2. 판매취급소

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

정수량 5배 이하의 것

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·알코올류·

제2석유류·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

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

3.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·알코올류·제2석유

류·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

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(제1석유류·알코올

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

다)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가. 보일러,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

위험물을 소비하는 것

  나.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

는 것

4.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

10배 이하의 것

5.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·제3석유류·제4석유류·

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

배 이하의 것

6.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에 따라 설치된 자가

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

7.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
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

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

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

사

비고

  1.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

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

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.

  2.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「위험물안전관

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

기간을 말한다.


